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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법1차 본서 2  – 록

내용 가 및 오류수 (2023  03월 16  )

2022년 05월 25  행  조 중 특허법 1차기본서 제2 에  개 ( 3 , 2023  03월 17  행)  

가 (보 ) 내 과 ( 2 ) 내 상  탈  등  리한 록( 포함)  게재합니다.  체 

 가   란에 해 었습니다.

치 교체 및 가사항

p. 23

⑵ 주요 

반려사  

(특허법 

시행규칙 

11  

1항 

각 )

-

내용수

9) 원  청 가 재 지 아니한 특허 원( 시  원)에 하여 보 ·심사청

· 공개신청  한 경우

10) 등록공고  한 특허에 하여 공개신청  한 경우

P. 40

각주78

-수

78) 통지 받은 날부터 5  이내

P. 54

02 차

-

내용수

2 절차

특허청  또는 특허심 원  상에 해당하는 수수료가  납 한 에게 통지하 (특허

 84  2항), 사 가 생하 라도 사  생 사실  통지  날  5  내에 납

 청 가  에만 한다(특허  84  3항).

P. 56

03 반

-

내용수

3 반

못 납  수수료(1 ), 특허청  못 로 가피하게 진행  차  수수료(7 ) 또는 수수료에 

합당하는  특허청⋅심 원  공하지 않  경우(4 , 5 , 5 2, 8 , 9 , 10 , 11 ) 특허청

 또는 특허심 원  수수료 차 안내  통지하고( 84  2항), 납 한   청 가 

  해 다( 84  1항). 다만  청 는 란  지하  해 5  간 한  고 

다( 84  3항).

주요내용요약

납부
차  는 가 납  / 단, 3 가 심사청 한 후 원  청 항  수  

가하는 보  한 경우 그 가한 청 항에 한 심사청 료는 원  납

부당감면

재
감  수수료  2 액 징수 +  간 동안 감 한



제2  추록 (2022년 07월 07  기준)  3

반

못 납  수수료 특허청  등  수수료 

사 에 해당함  통지 

→ 통지  날  5  

내에 청 하  

  수  

원( 할, 변경, 우 심사신청 원 ) 후 1개

월 내 원  취하⋅포 시 원료, 우 주

신청료

실체심사결과 통지  원  취하⋅포 시 심사청 료

실체심사결과 통지 후 지 간 내 원  취하⋅포

시 심사청 료 1/3

거 결  취  경우 거 결 복심 (재심 포함)

청 료(심  또는 재심  보  는 경우는 )

심 청  각하결  거나 또는 심리

결통지 지 심 청  취하한 경우(재심 포

함) 심 청 료  1/2

심리 결통지 지 참가신청 취하하거나 또

는 참가신청  거  경우 참가신청료  1/2 

P. 160

표 -

내용수

침해죄

사 죄, 피해  시  

사에 하여 공  할 수 없다(특

허  225  2항).

사 죄, 피해  시  사

에 하여 공  할 수 없다(실 신

안  45  2항).

P. 218

하단 

내용 가

⑶ 원출원시 공지 주 하지 않  경우

원 원에  공지 주  하지 않았 라도 할 원에  한 차  수하여 공지 주

 하 다 , 원 원  공지 로  12개월 내에 루어진 상 공지  과  

 수 다(2020후11479).

P. 245

하단 

내용 가

나. 과거 공지 주  경우도 마찬가지로 원 원에  지 않았다  할 원에   수 없도

록 한 도 었 나, 2015. 7. 29 시행 개 에  보 수수료 하에 공지 주  간

 하 (특허  30  3항), 지  원 원에  공지 주  하지 않았어도 할

원에  공지 주  할 수 다(2020후11479).

P. 287

2) 시행령 

9

-

내용수

2 3. 도체 등 민경   가경쟁력 강 에 한 첨단 술과 련  특허 원(특허청  우

심사  체  상과 신청 간  하여 공고하는 특허 원 로 한 한다)

P. 336

 ⑵ 통지 

및 

반 청구 

(동  

2항, 

3항)

내용수

특허청  또는 특허심 원  납  특허료가 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 납 한 

에게 통지하여야 하 , 통지   는 통지   날  5  내에 청  할 수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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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. 464

3) 례

내용수

3) 판례

특허 원  ‘(가)   시 ’ 라고 시하여 해시  로 변경  단하 다

(2007허1008). 같  취지로 원도 리 심  사건에  심결시 로 특허  원 

후 공지  료 지 참 하여 그  같  변경  통상  술 라  누 나 쉽게 생각해낼 수 는 

도 지  단할 수 다고 시하 다(2022후10210). 

P. 531

하단

⑵

내용수

⑵ 서열목록  명세서 재 및 서열목록  첨  (특허법 시행규칙 21  2)

1) 미생   공학 에 한 것 로 핵산염  열 또는 아미 산 열  포함한 특허

원  하려는 는 특허청  하는 에 라 한 열 록  수록한  특허청

 하는 에 라 하여 특허 원 에 첨 하여야 한다. 

P. 613

내용 가

3 전문심리 원 참여결정 취소

심리 원  거짓 나 그  한 행  한 경우, 심신상  애로 직  수행할 수 없는 

경우, 심리 원 로  합하지 않  행 가 는 경우, 그 에 계  동하  어렵다고 

할 만한 상당한 가 는 경우는 심 차 참여 결  취 한다(특허  시행규  65 4 2항).


